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. .

관련근거2. 

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 호  . ( 1 )「 」

나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간이측정방법 수송포장 시행  . ( )

일회용 수송포장제도 본격 시행3. (‘26.4.30.)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컨설팅 및 질의응답「 」

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 회차별 희망기업 명단을 , 월 까지2026. 4. 13.( ) 우리공단  

담당자 메일 으로 회신(ksk3969355@keco.or.kr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 일    시 월 부터 순차진행  . : 2026. 4. 20.( ) 

나 장    소 전국 개 지역 서울 원주 대전 부산 광주 등  . : 5 ( , , , , ) 

다 대    상 참여 희망 기업  . : 

라 주요내용 일회용 수송포장 제도 관련 질의응답 및 기준 적용 관련 컨설팅 등  . : 

참여 희망기업 수 등 여건에 따라 또는 다대일 상담 형태로 운영될 예정   1:1 ※ 

붙임  참여희망기업 명단 양식 부 끝( ) 1 .  .

   

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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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일회용 수송포장제도 컨설팅 참여 희망 기업 회신 요청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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